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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한국의 공공기록관리 제도가 법령상 포괄적인 기록 정의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결재 문서 위주의 협소한 기록만이 관리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특히 업무 과정에서 생산되는 이메일 메신저 협업 플랫폼 등의 다양한 비정형 . , , 

기록이 현행 제도 안에서는 공식 기록으로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 

본 연구는 미국 국립기록관리청 의 기록 성립 요건과 처분동결 제도(NARA) (Disposition 

를 중심으로 미국의 법제 및 운용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의 공공기록물법상 기록의 Freeze) , 

성립 요건 및 폐기 금지 제도의 한계점을 비교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기록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 방안으로 기록 정의의 재정립 관리 대상 기록물 지정 제도 도입, , 

기록물 생산의무의 명문화 등을 제안하였다 그럼으로써 본 연구는 기록의 증거성과 . 

설명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 설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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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limitations of South Korea’s current public records 

management system, which, despite its comprehensive legal definition of records, 

primarily recognizes only formally approved documents. Particular attention is given 

to the exclusion of informal and unstructured records, such as emails, messenger 

communications, and collaboration platform data, from the scope of official records 

under the current framework. To address this gap, the study analyzes the legal framework 

and operational practices of the United States, focusing on the records establishment 

requirements and the disposition freeze administered by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Through a comparative legal review, the study identifies 

structural limitations in Korea’s records establishment requirements and disposal 

prohibition mechanisms under Korea’s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proposes legislative improvements, including redefining the concept 

of records, introducing a system for designating records subject to management, and 

formalizing the obligation to create records. This research aims to present directions 

for institutional design that ensure evidentiary integrity and administrative accountability 

in the public record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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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기록물법 제 조는 기록물( , ‘ ’) 3「 」 1)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

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 · · · · · (行政博

로 정의하고 있다 법률의 규정을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면 업무과 관련된 모든 자료가 공공기록물로 관리되고 )’ . 物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록관리 현실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 기록관리 체계상 업무와 . ‘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 등 을 관리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 . 

업무과정 중에 중요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되는 공공 이메일 메신저 등은 아직도 공공기록관리 영역에 포함되지 , 

못하고 있다 많은 행정업무가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최근 국가기록원 등에서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안정적인 보존과 활용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 법령의 선언이 . 

무색하게 한국의 기록관리 환경은 사실상 관리할 수 있는 소수의 대상 주로 결재 행위가 이루어진 문서 을 중심으( )

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제도적 선언과 현실의 괴리는 그저 관리상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최근 비상계엄 이하 비상계. 12.3 ( , ‘

엄 사태를 둘러싼 기록관리 관련 이슈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가가 관리해야 할 기록의 범위와 국가기록원 등 ’) 

주요 기록관리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록 사이의 괴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일반 국민은 국가아카이브가 . 

비상계엄과 관련된 각종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하여 멸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

이를테면 비상계엄과 관련된 주요 직위자들의 메모 의사소통 기록이 남아있는 비화폰과 그 서버의 기록 2025). , , 

등이 국가아카이브의 보존 대상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국가아카이브는 그러한 기대. 

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비상계엄 관련 기록의 폐기 금지 발동과 관련한 국가기록원장의 발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괴리의 원인을 국가기록원의 무능으로 이해한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 법령 등 . . 

제도의 기반 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지난 년 공공기록물법에 포함된 기록물의 폐기 금지 제도는 국가적으로 중요성을 갖는 기록이 폐기되지 2019 ‘ ’

않고 아카이브를 비롯한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안전하게 보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신설된 조항이다 이는 공. 

공기록이 국가적 중요성과 상관없이 기록물관리기관 단계에서 폐기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보류시

키기 위한 제도이다 법제적 의의를 완전히 부정하기는 힘드나 애초의 기록 처분동결 제도의 도입 취지가 입법 . , ‘ ’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으며 실제로 제도가 도입된 지 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반추해보면 그 문제점이 , 6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중요 기록이 역사의 증거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 

다른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모든 공공기록이 현재의 등록 제도에 포섭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할 . 

필요가 있다 그러한 현실을 포괄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은 국가아카이브의 존재 의의와도 직결된다 중앙기록물관. . 

리기관이 국민이 원하는 중요 기록에 대한 보존에 힘쓰지 않는 한 국민은 국가아카이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이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본고는 우리나라의 공공기록물법과 함께 법규 도입 당시 . 

주요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미국의 제도 특히 기록의 성립 요건과 처분동결 제도 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의 기록, ― ―

관리 제도에 적용 가능한 기록 성립 요건을 제시하고 나아가 현행 기록물 폐기 금지 제도 등을 보완하기 위한 ,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공공기록물법의 기록 정의와 기록 성립 요건이 실제 운영에 있어 . , 

협소하게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궁극적으, . 

1) 이하 본 연구에서는 기록물과 기록 을 혼용하되 주로 기록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법령상의 용어에 한해서는 기록물을 사용하였다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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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공공기록의 증거성과 설명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제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는 크게 기록 성립 요건에 관한 연구와 기록 처분동결 제도와 관련된 연구로 구분

해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기록 성립 요건에 관한 선행연구는 설문원 윤은하 이경남. (2019; 2022), (2019), 

이철환과 조영삼 등의 연구가 있다 먼저 설문원 은 디지털 환경에서 기록의 본질과 개념적 (2023), (2021) . (2019)

정의에 관해 탐구한다 이 연구는 제프리 여 의 활동의 지속적 재현물 이라는 기록의 학문적 정의. (Geoffrey Yeo) “ ”

에 입각하여 기록은 의 증거 나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맥락은 기록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해할 수 있게 , “··· ” “··· ” , 

해준다고 보았다 또한 기록이 신빙성 있는 정보객체로서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고정적 재현물이어야 한다고 . ‘ ’

보았다 이후 설문원 은 후속 연구를 통해 법적 증거로서의 기록에 주목하여 로마법전에서 현대 법제까지 . (2022)

증거로서 기록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론의 변천을 살펴보고 법적 증거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록이 갖추어야 , 

할 특성으로 신빙성 진본성 진실성 신뢰성 정확성 등을 제시하면서 이들 특성이 기록의 증거능력 판단의 기준으, , , , 

로 채택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윤은하 는 국내외 표준 및 용어사전에 규정된 기록의 정의와 함께 상법. (2019) 「 」 

및 형사소송법 등 기록관리 영역 이외의 법령에서 이해되는 기록의 정의 및 속성을 살펴보았다 법정에서 . 「 」 

재판 증거로서 기능해야 하는 기록의 경우 사회적 기억의 담지물로서의 기록과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재판의 , 

유효성과 관련하여 대단히 엄격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검증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록의 가치는 . 

그 증거의 품질에 따라 결정되며 가치 있는 기록은 증거능력의 확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경남 은 , . (2023)

공공기록의 개념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기록 성립 이전의 초본 사본 등에 대한 관리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 , 

주장하였다 또한 전자화 기록의 법적 증거력에 대한 법제 미비가 현장에 혼란을 가중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공공. , 

기록의 정책 범위에 다양한 기록 유형을 포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이철환과 조영삼 은 남북정. , (2021) ‘

상회담회의록 판례를 통해 법원이 기록의 성립 요건을 무엇으로 보는지 분석하였다 심이 공통적으로 결재’ . 1, 2, 3 ‘

설을 채택하고 있으며 심과 심의 결론이 달라진 이유는 회의록에 대한 결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달리 ’ , 1·2 3 ‘ ’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두 번째 기록 처분동결 제도와 관련해서는 현문수 설문원 이서영과 김유승 등의 연구가 , (2017), (2018), (2024) 

대표적이다 현문수 는 미국과 호주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한 뒤 우리나라에 공공기록 처분동결 제도를 . (2017) , ‘ ’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공공기록의 최종 처분 승인권 및 동결 명령권을 부여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 

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기록원과 같은 기록관리 정책 기관에 기록 처분을 중지시킬 ,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양한 국내 사례들을 검토하며 진실규명이나 사법 절차에 필요한 기록을 . , 

제때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현행 제도하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설문원 은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 (2018)

담보하기 위한 기록관리 정책 개선을 논의하며 그에 대한 핵심 방안으로 기록관리기준표의 전면 재설계와 함께 , ‘ ’

기록 처분동결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서영과 김유승 은 재난상황에 집중하여 미국 호주 우리나라‘ ’ . (2024) , , 

의 처분동결 사례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연구를 수행했다 먼저 미국 국립기록관리청. (National 

에 대한 사례 조사를 통해 미국의 기록 성립 요건과 처분동결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

제도 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미국은 한국과 같은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미 연방(Disposition Freeze)’ . , 

기관의 경우 한국의 중앙행정기관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공공기록관리 측면에서 참고할 만한 시사점이 

현 시점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그간 여러 연구를 통해 일부 소개된 바 있지만 상세한 분석이 . 

시도되지 않았던 미국 연방법전 및 연방규정(United States Code: U.S.C.)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등에 대한 법제 분석을 통해 기록과 비 기록을 어떻게 구분하고 기록으로서 성립하기 위해 어떠한 요건이 ‘ ’ ‘ ( ) ’ , 非

필요한지 살펴보았다 나아가 중요 기록에 대한 처분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처분동결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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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처분동결 제도의 기저에는 무엇이 기록인지에 대한 선제적 분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 . 

한국의 현행 공공기록물법 관련 법제 분석 및 문헌연구를 통해 공공기록관리 현실에서 인정되고 있는 기록의 

정의와 범위 등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관련 규정과 함께 그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기록의 성립 . 

요건 등을 검토하여 현재 우리나라 기록관리 제도가 관할하고 있는 기록의 특성을 분석하였다.2) 이러한 사례분석 

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기록관리 체제에 적용 가능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록 성립 요건 및  폐기 금지 제도 관련 법제 분석2. 

미국의 기록 성립 요건과 처분동결 제도2.1 

미국의 기록 성립 요건 분석2.1.1 

미국의 경우 기록 의 정의는 한국의 법률에 해당하는 ‘ (records)’ ‘ ’ U.S.C.3) 제 편 제 장 제 조에서 찾아볼  44 33 3301

수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기록의 일반적인 정의는 연방법에 따라 또는 공공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연방기관. “ , 

이 생산하거나 접수한 형식이나 특성과 관계없이 기록된 모든 정보 를 의미하며 해당 연방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 ” , “

적법한 승계 기관이 미국 정부의 조직 기능 정책 결정 절차 운영 또는 기타 활동의 증거로서 보존하거나 보존할 , , , , , 

필요가 있는 정보 또는 해당 정보의 데이터에 내재된 정보적 가치로 인해 보존하거나 보존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를 의미한다 그리고 기록된 정보 를 물리적 형식이나 특성과 관계없이 모든 전통적인 . “ (recorded information)” “

형태의 기록을 포함하며 디지털 또는 전자 형태로 생산 수정 전달 저장된 정보도 포함 한다고 뒤이어 정의하고 , , , , ”

있다 더불어 기록의 정의와 함께 기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 . 

한편 같은 조에서 기록된 정보가 물리적으로 디지털 또는 전자적 형태로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것이 , , 

기록에 해당하는지 결정할 권한을 국립기록관리청장 에게 부여하고 이 결정은 모든 연방기관에 ‘ ’ (The Archivist) ,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기록관리 체계에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식별하기 위한 제도는 . ① 

기록의 정의에 대한 주요 용어 설명 작업 파일의 기준 비기록 자료의 기준과 관리 방법 개인 파일의 , , , ② ③ ④ 

기준과 관리 방법 기록 시리즈의 관리 요건 등 크게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시행령급에 해당하, 5 . ‘ ’⑤ 

는 제 편 제 장에서 확인이 가능하다CFR 36 7 .

첫째 제 조의 기록의 정의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 U.S.C. 3301 ‘ ’ CFR . 

으로 문서자료 물리적 형식 또는 특성과 관계없이 생산 접수 보존 보존 적절성 등의 용어 및 개념에 ‘ ’, ‘ ’, ‘ ’, ‘ ’, ‘ ’, ‘ ’ 

대해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다(36 CFR §1222.10).

둘째 와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록의 정의에 따라 연방기관에 기록 과 비기록 자료, U.S.C. CFR ‘ (records)’ ‘

를 구별하여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기록으로 관리해야 할 초안 대략적인 메모 등을 (nonrecord materials)’ , , 

포함한 작업 파일 과 사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작업 파일은 작성자 ‘ (working files)’ ‘ ’ (36 CFR §1222.12). “

이외의 직원들에게 공식적인 목적 승인 의견 요청 조치 권고 후속 조치 등 을 위해 배포 되었거나 기관 업무와 ( , , , , ) ” , “

2) 단 본 연구에서 논하는 기록의 범위는 공공기관에서 생산 접수되는 기록으로 한정지었다 최근 기록학계에서는 현행 공공기록물법이  , · . 

공공영역에 국한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민간 영역까지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법 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김, (

장환 이 글은 그러한 흐름을 포괄하지는 않는다 즉 본 연구에서 민간기록은 논외로 하며 공공기관에서 생산 접수하는 기록, 2024). . , , ·

을 중심으로 기록의 성립에 관한 요건을 제안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했음을 밝힌다.

3) 는 한국의 법률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미국의 기록관리법은 국립기록관리청 대통령 기록 U.S.C ‘ ’ , Chapter 21- , Chapter 22- , 

총무부와 국립기록관리청에 의한 기록관리 연방기관의 기록관리 기록의 처분 등 크게 장으Chapter 29- , Chapter 31- , Chapter 33- 5

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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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직원과 소통을 위해 사용된 경우 기관의 기본 정책 결정 조치 또는 책임의 수립 및 실행을 적절히 ”, “ , ,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독창적인 정보를 포함할 경우 연방기록으로 정의된다 사본의 경우에는 동일한 문서” . 

의 여러 사본 또는 중복된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라도 기관의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기록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비기록 자료의 정의와 유형을 제시하고 연방기관마다 기록관리 체계 내에서 비기록 자료에 대한 관리도 , ‘ ’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기준으로 전시물 박물 기타 증거적 가치(36 CFR §1222.14). “ , (artifacts), 

가 없는 물체 등 전시 목적만을 위해 제작되거나 획득 및 보존된 자료 편의를 위해 보관된 (evidential value) ”, “

것 외에 다른 목적 없이 단순히 참고용으로 보관되는 중복 문서 사본 기관에서 발행한 연례 보고서 브로슈어”, “ , , 

팸플릿 책 안내서 포스터 지도 등을 제외하고 다른 정부기관 상업기관 민간기관 등에서 받은 카탈로그 저널 , , , , , , , 

등 특정 사건과 관련이 없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출판물 이 비기록 자료에 해당한다 비기록 자료는 ” . 

기록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자료의 활용성이 없어질 경우 국립기록관리청장의 승인 없이도 삭제 또는 폐기가 , 

가능하다 각 기관에서 비기록 자료를 명확히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기록으로 간주하여 관리해야 . 

하며 필요한 경우 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NARA (36 CFR §1222.16).

넷째 개인 파일은 연방기관 업무 수행에 사용되지 않는 자료로서 기록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으며 정부 소유도 , ‘ ’

아니므로 기록과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개인 파일과 기관 업무 관련 정보가 (36 CFR §1220.18). 

함께 섞여 있는 경우에는 기록으로 간주하며 해당 문서에서 개인 정보를 삭제하거나 편집한 사본을 만들 경우에는 , 

그 사본을 기록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이라는 표시가 있다고 해서 기관 내 문서 자료의 법적 . ‘ ’

지위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 기밀 사적 등의 표시가 있더라도 공공 업무 수행에 사용, ‘ ’, ‘ (Confidential)’, ‘ ’ 

되었다면 기록으로 간주한다 다만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법(36 CFR §1222.20). , (Presidential Records Act of 

의 적용을 받는 기관 및 직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1978, 44 U.S.C. 2201-2207) .

다섯째 기록 시리즈, ‘ ’4) 수준에서 관리해야 할 요건으로 기록 시리즈 및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 및 문서 , 

기록의 배열 방법 기관의 정책 활동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전화 회의 인스턴트 메시지 메일 등을 유지하는 , · , , , 

정책 및 절차 작업 파일을 식별하고 기록으로 간주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정책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36 

CFR §1222.28).

이와 같은 기록의 정의에 대한 법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는 연방기관을 대상으로 기록의 식별 및 관리에 · NARA

대한 공지 를 발행한다 이 공지는 연방기관에 기록관리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국의 법령 체계와 (Bulletin) . , 

비교했을 때 행정규칙 또는 훈령에 해당하는 효력을 지닌다 일례로 는 년에 개인 이메일 계정 또는 . NARA 2013

여러 개의 연방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여 연방기관 직원이 공식 업무를 수행할 경우 지침이 되는 이메일 계정을 「

포함한 연방기록 관리 및 보호 안내 를 발행한 바 있다 이 공지는 전자 또는 종이 형태에 관계없이 업무 과정에. ‘」

서 생산 접수한 초안이나 메모 등도 기록으로 관리될 수 있다 라고 기록을 다시 한번 정의하면서 연방기관은 · .’ , 

개인 이메일 사용 시에도 기록이 명확히 식별 및 보존되도록 직원들에게 지침과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NARA, 2013). 

또 다른 사례로 년에 는 협업 플랫폼이 연방정부 내에서 장소와 관계없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협력, 2023 NARA ‘ ’

을 촉진하며 업무 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점차 자리 잡고 있다고 판단하고 협업 플랫폼에서 생성된 기록의 「

관리 공지를 발행했다 이 공지는 협업 플랫폼을 화상회의 문서의 실시간 편집 파일 공유(NARA, 2023). ‘ ’ , , , 」 

4) 기록 시리즈 는 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파일 단위 또는 문서들 이 특정한 주제나 기능과  ‘ ’ §1220.18 . “ (file units) (documents)

관련되어 함께 보관된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동일한 활동에서 생성되었거나 특정 유형의 거래를 문서화하거나 특정한 물리적 형태. , , 

를 가지거나 생산 수령 이용 과정에서 접근 및 사용 제한과 같은 공통적인 속성을 갖는 경우에도 하나의 시리즈로 간주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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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송수신 메모 작성 회의 일정 공유 등 기관 내 기관 간 민간과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로 설명하고, , · · ,5) 

공유 문서 채팅 기록 회의 녹음 등이 기록으로 생성될 수 있으며 이들 기록을 다른 모든 기록과 마찬가지로 , , , 

에서 승인한 기록 처분 일정 에 따라 관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공지들은 NARA ‘ (Records Schedules)’ . 

앞선 연방기록법에서 국립기록관리청장에게 부여된 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에 따라 각 연방기관‘ ’

에 구속력을 가진다.6)

한편 각 연방기관은 기록관리 기준으로 기록 처분 일정를 작성 관리하는 과정에서 기록을 설명해야 한다, ‘ ’ · . 

이 기록 처분 일정에는 각 조직 및 부서에서 수행하는 업무 활동 프로세스를 기능으로 분류하여 구분하고 각 , , , 

기능에 대한 기록 인벤토리 를 작성하여 기록 시리즈 시스템 비기록 자료를 식별하도록 규정하고 (inventory) , , 

있다 기록 시리즈 또는 시스템은 기관 직원이 구성 요소의 집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36 CFR §1220.18). 

표현해야 하며 기관의 기능 물리적 유형 포함된 날짜 범위 기록의 정리 방식 공개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을 , , , , ,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각 연방기관은 기록 시리즈 또는 시스템별로 사용 빈도 가치 법적 의무 등을 . , , 

고려하여 보존기간을 부여한 기록처분권한요청서 를 에 송‘ (Request for Records Disposition Authority)’ NARA

부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기록에 대한 처분 폐기 영구보존 임시보존 보존기간 준수 권한을 갖게 된다‘ ( , , , )’ (36 CFR 

§1225.12).

아래 그림 은 미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국< 1> (U.S. Depra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Food and 

의 담배제품규제센터 의 기록처분권한요청서Drug Administration) (Center for Tobacco Products) (NARA, n.d.a) 

중 일부로 위해담배제품신청 업무와 기록이 서술되어 있다 우선 업무 설명으로 법적 근거와 시판되는 담배 ‘ ’ . ‘

제품이 초래하는 위해성 또는 담배 관련 질병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에 제출된 신청서 및 검토 문서를 FDA ’

기술하고 하위에 개의 기록 시리즈를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기록 시리즈인 위해담배제품신청서는 담배업체가 3 . ‘ ’

로 제출한 제품 정보 시험 데이터 제조업체 정보 건강 위해성 조사 결과 제품 및 구성 요소의 샘플 제안된 FDA , , , , , 

광고 및 라벨링 견본 의 응답 및 관련 정보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 기록 시리즈는 승인된 , FDA . ‘

제품에 대한 기술 검토로 담배제품규제센터가 수행한 신청서의 검토 과정 제품 성분 승인 결정에 대한 정보를 ’ , , 

포함하고 있다 세 번째 기록 시리즈는 승인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기술 검토로 승인이 거부된 담배에 대한 검토 . ‘ ’

과정 제품 성분 거부 결정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이렇듯 기록처분권한요청서는 업무설명에 보존기간만을 부여하, , . 

는 것이 아니라,7) 기록 시리즈에 포함된 기록 및 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어느 정도 기록을 식별하 

는 데 참조할 수 있다(NARA, 2024).8)

에서 승인한 기록처분권한요청서에 따라 각 연방기관은 기록을 기관 내에서 활용할 때까지 자체 보관하NARA

거나 연방기록센터 로 이관하여 보존한다 한국의 기록관이 모 기관에 설치, (Federal Records Centers: FRC) . ( )母

되어 운영되는 것에 반해 미국의 는 의 산하 기관으로서 각 연방기관의 기록을 일정 기간 보관하고, FRC NARA , 

연방기관이 요청한 기록의 검색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은 각 연방기관에 . , FRC

5) 협업 스위트 등 문서 협업 등 파일 공유 (Google Workspace, Microsoft 365, Nextcloud ), (Box, Google Workspace, Max.gov ), (DoD 

등 이메일 등 캘린더 등 채팅SAFE, Google Drive, OneDrive ), (Gmail, Outlook ), (Google Calendar, Outlook ), (Discord, Google Chat, 

등 화상 회의 등 프로젝트 관리 등 를 Microsoft Teams ), (Cisco Webex, Google Meet, Zoom ), (Atlassian Trello, Salesforce Slack )

예시로 들고 있다.

6) 이외에도 에서 소셜미디어 기록 에서 채팅 인스턴트 메시지 등도 포함시 NARA Bulletin 2014-02 , NARA Bulletin 2023-02 , 「 」 「 」

키는 안내문을 공지한 바 있다 이처럼 는 필요에 따라 새로 추가되는 유형의 기록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 대상으로 포함시키. NARA

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연방기관은 이 결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

7) 기록 시리즈별 처분 기준뿐만 아니라 공개제한 및 사유 매체 유형 이메일 및 워드 프로그램 이외의 전자 매체 존재 여부 데이터  , , , ,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생산 현황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8)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연방 직원을 위한 기록관리 지침 연방 기록이란 무엇입니까 다음 질문 중 하나에 대한  . “ , ? 

답이 예이면 해당 항목은 연방 기록입니다 해당 정보는 고유 기록처분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공통 기록처분일정에 포함‘ ’ . ? 

되어 있습니까?”(NARA, June 10, 2024)



기록의 성립 요건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한국과 미국의 기록 처분동결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 221

https://jksarm.koar.kr https://doi.org/10.14404/JKSARM.2025.25.3.215

서 처분 및 관리 권한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는 연방기관의 기록 처분 일정에 따라 보관하고 연방기관의 요청FRC , 

에 따라 기록 폐기를 실시한다.

미국의 처분동결 제도의 도입 배경과 제도 운영2.1.2 

이러한 미국의 기록관리 환경에서 처분동결제도는 기록처분권한요청서 내에 정해진 기록 처분 일정에 포함된 ‘ ’

기록의 처분을 임시로 중지 하거나 철회하는 권한을 규정한 것이다 미국 연방기록법(suspend) (44 U.S.C. §2909). 

에 따르면 국립기록관리청장은 연방기관이 기록 폐기 일정에 명시된 기간보다 더 오랫동안 기록을 보관하거나, 

폐기 일정에 포함된 기록에 대한 폐기 승인을 철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는다 한편 연방기관이 의 기록 . FRC

처분을 중지할 것을 통보하는 경우에도 동결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frozen)’ .

다시 말해 미국에서 처분동결이란 평시의 보존기간 관리와 기록 폐기 절차를 일시 중지하여 특정 상황에서 , 

관련 기록에 대한 일체의 처분을 잠정적으로 막는 조치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방 기록관리 체계에서 각 . 

기관은 의 승인 없이는 중요 기록을 처분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 해당 NARA , NARA

기록의 폐기를 유예하거나 기관의 요청에 따라 폐기 모라토리엄 을 선언할 수 있다 예컨대 (moratorium) . U.S.C. 

편 제 조에 근거하여 기관이 보유 기록의 보존기간 연장이나 처분 중단을 요청하면 는 해당 기록을 44 2909 , NARA

동결 상태로 지정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어떠한 폐기 행위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즉 동결된 기록‘ ’ . ‘ (frozen 

이란 말 그대로 일정 기간 처분이 보류된 기록으로서 행정적 법적 재정적 가치에 영향을 끼칠 만한 특별records)’ , · ·

한 상황이 발생하여 당초 예정되어 있던 기록 폐기 시기가 연장되는 것을 의미한다(NARA, n.d.b).

한편 미국 연방기록의 생산과 관리에 관한 처벌은 연방기록법이 아닌 범죄 및 형사소송 절차, ‘ (Crimes and 

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기록 소송 절차 문서Criminal Procedure)’ (18 U.S.C. §2071). (record), 

그림 위해담배제품신청 기록처분권한요청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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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서적 문서 서류 또는 기타 항목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고의(proceeding), (map), (book), (document), (paper) 

적이고 불법적으로 은닉 제거 훼손 말소 위조 또는 (conceals), (removes), (mutilates), (obliterates), (falsifies), 

파기 할 경우 최대 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현재의 공직은 물론 향후 공직을 (destroys) 3 , 

맡을 수 있는 자격까지 박탈된다 기록의 불법적인 파기가 발생할 경우 연방기관은 국립기록관리청장에게 해당 .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하며 국립기록관리청장은 법무부 장관 에게 법적 조치를 요청하고 그 , (Attorney General)

요청이 있었음을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미국의 무단폐기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스캔들이다 이 ‘ ’ . 

사건에서 힐러리 장관은 국무장관 재직 중 년 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기밀정보를 와 모바일 기기를 (2009~2013 ) PC

이용해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송수신했고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는 년 동안 이메일 . FBI 1

계정 내의 삭제 흔적 다른 연방기관 직원의 계정 등을 면밀하게 조사한 끝에 중요한 기밀정보가 이메일을 통해 , 

송수신되었으나 일반 사용자처럼 이메일이 자동으로 정리되었고 의도적으로 이메일을 숨기거나 삭제한 증거를 ,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리한 바 있다 하지만 수사 발표 마지막에 클린턴이 기밀정보에 관한 기록을 극도로 . ‘

부주의 하게 관리한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대선에도 일정 (extremely careless)’ (FBI, 2016). 

부분 영향을 미쳤으며 공직자의 경우 직무 수행과 관련된 이메일도 기록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처분동결 제도가 단독으로 효력을 발휘하기보다는 미국 NARA

연방법원 민사소송규칙 의 증거개시 제도 에 따른 기록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 ‘ (Discovery)’

보존명령 과 연계되는 측면이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증거개시 제도는 민사소송 등에서 (litiation hold) . 

당사자들이 재판 전에 증거를 상호 공개하고 확보하는 절차로 년 도입 이후 현대 소송의 핵심으로 , 1938 FRCP 

자리 잡았다.9) 증거개시 제도의 역사적 배경에는 공정한 소송을 위해 증거의 투명한 공개를 보장하려는 미국  

법체계의 원리가 있다 등의 법적 근거에 따라 소송 당사자는 쟁점과 관련된 증거를 보존할 법적 의무가 . FRCP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증거를 임의 삭제하면 증거인멸 제재나 불리한 추정 등 법적 , (spoliation) (inference)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는 소송 당사자들이 관련 정보를 합리적이고 성실한 조치 로 보존하도. FRCP 37(e) “ ”

록 요구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원은 제재를 가하거나 불리한 심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장완규, ( , 

이러한 증거보존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 미국 내 각 조직은 소송 보존명령 제도를 운용하고 2025, 85). (legal hold) 

있다 이는 소송이 예상되거나 진행 중일 때 변호인이나 법무부서가 관련 직원들에게 보내는 공식 지침으로 해당 . , 

사건과 관련된 특정 기록과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존할 것을 명시한다 소송 보존명령이 발동되면 기관의 기록관. 

리 담당자와 부서는 평소 시행하던 기록 파기나 데이터 삭제를 즉각 중단하고 이메일 아카이브 보호와 백업 IT , 

데이터 보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증거 훼손을 방지한다 이렇듯 (Title V - Disclosures and Discovery, n.d.). 

증거개시 제도는 법원의 보존명령과 당사자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사건과 관련된 기록이 적법하게 수집 제출될 ·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 할 수 있다 이는 광범위한 증거개시를 통해 분쟁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자 하는 미연방 . 

사법제도의 산물로 민사뿐 아니라 형사 행정 소송 등에서도 증거 인멸 방지와 투명한 자료 공개에 기여해 오고 , ,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대규모 소송이나 사회적 사건 정부 조사 등으로 인해 관련 기록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할 , 

9) 미국은 연방정부 및 산하 기관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일반 민간 당사자와 동일하게 증거개시 의무를 부담한다 즉 , . , FRCP

에 따라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증거개시 절차를 적용한다, , (26 FRCP 

년에는 개정을 통해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에 대한 General Provisions Regarding Discovery; Duty of Disclosure). 2006 FRCP ‘ ’

내용을 추가하여 가 시행되기에 이른다 증거개시 제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문원과 이해인 의 글 참‘e-Discovery’ . (2016)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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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증거개시 제도와 의 처분동결 제도가 연동된다 의 처분동결 공고는 연방 기록관리 체계에서 특정 NARA . NARA

주제 기록의 일괄적 보존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작동하며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의 동결 해제가 있기 전까지 , NARA

해당 기록을 파기할 수 없다 한편 기관 내부에서는 에 따라 소송 보존명령을 취해 개별 소송과 관련된 . , FRCP

자료의 파기를 막는다 실제 에서도 소송 보존명령을 법률자문실 이 소송 대비 차원에서 . NARA “ (Counsel’s Office)

특정 기록의 파기 중단을 지시하면 기록담당관이 정례적인 폐기 일정을 중지하는 것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이는 곧 처분동결과 소송 보존명령이 현장에서 맞물려 작동함을 보여준다 즉 미국에서는 증거개(NARA, n.d.c). . , 

시 제도에 따른 법원 및 기관의 보존명령과 기록관리 측면의 처분동결 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연계되어 평시에는 , 

가 거시적 차원에서 중요 기록의 임의 폐기를 통제하고 개별 사건 발생 시에는 사법부와 기관이 협력하여 NARA , 

관련 증거의 즉각적인 보존을 이행하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중 장치는 증거 인멸을 막는 강력한 통제 . 

도구로 작용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 규명과 행정 투명성을 담보하는 미국의 기록관리 및 사법 체제의 , 

강점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기록 성립 요건과 폐기 금지 제도2.2 

한국의 기록 성립 요건과 관련 판례 분석2.2.1 

중요 기록정보의 광범위한 폐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한국의 제도가 어떤 기록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현행 공공기록물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록의 정의와 성립 요건을 . 

파악하고 그러한 규정을 근거로 이루어진 중요한 관련 판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현행 폐기 금지 제도가 , .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의의와 한계를 논하고자 한다, .

공공기록물법에서 기록물 의 정의 외에도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 ” 「

혁신에 관한 규정 이하 행정업무규정 은 공문서 및 전자문서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있다 제 조 이 규정에( , ‘ ’) ( 3 ). 」

서 공문서 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 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 ” “ (

ㆍ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 를 말하며 전자문서 란 컴퓨터 .) ” , “ ” “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 를 말한다” .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공공기록물법과 행정업무규정은 모두 기록물의 성립 요건으로 공공기관이 업무와 , ① ② 

관련하여 생산 및 접수한 기록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경남 행정업무규정은 기록의 , ( , 2023). ③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행정업무규정 제 조는 문서는 결재권자가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이루어진6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정부법 에서도 유사하게 행정기관등이 작성하는 전자문서는 결재를 받음으로써 , ‘ ‘「 」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등을 종합해 보면 기록은 행정기관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 , , ① ② 

생산 및 접수하였으며 그 기록의 효력은 권한이 있는 자의 결재에 의해서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③ ④ 

이러한 규정은 기록의 범위와 성립 요건을 광범위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업무과정이 명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이 관계 법령에서 언급하는 기록에 해당, ,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 기록 무단폐기 등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공공기록물. 

법 및 대통령기록물법의 특성상 벌칙 조항의 적용을 위해서는 명확한 기록의 범위가 필요함에도 관계 법령만으로

는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범위를 확인하기 힘들다 국가기록원에서도 공공기관이 생산 보유한 기록물과 관련하. “ ⋅

여 제기되어 온 크고 작은 이슈들은 기록 여부 및 성립 요건 등을 보다 명확히 하여 기록물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들을 해소할 필요가 있 다고 기술한 것을 봤을 때 국가기록원 역시 이러한 논란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임신” , (

영, 201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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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의 명확한 범위를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판례를 살펴보아

야 한다 공공기록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기록의 성립 시점 등을 논한 대표적인 판례로는 지난 남북정상회담 회의. ‘

록 삭제사건 고합 노 도 이 있다 이 사건은 기록의 생산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2013 1232, 2015 622, 2015 19296)’ . 

지 기록의 생산 시점을 결재권자가 결재한 시점으로 본다면 결재권자의 결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집중적으, 

로 판단하고 있다.10) 이 사건에서 심 심 심은 모두 기록물의 생산을 등록과 별도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1 , 2 , 3 ‘ ’ ‘ ’

있다 심 재판부는 구 전자정부법 제 조 전자공문서의 성립 등 제 항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 조 전자. 1 17 ( ) 1 , 8 (「 」 「 」 

적 결재의 수단 의 규정을 결재설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철환 조영삼 이렇게 모든 재판부가 기록) ‘ ’ ( , , 2021, 43). 

의 결재설을 인정함에도 심과 대법원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까닭은 기록의 성립 요건‘ ’ 1·2

으로서의 결재의 의미를 다르게 판단했기 때문이다 심은 결재권자의 내심의 의사 라는 개념표지가 결재와 ‘ ’ . 1·2 ‘ ’

불가결한 요소라고 판단하였다 즉 결재란 승인의 의사표시를 전제하는 것으로 문서관리카드에 대한 결재란 . ‘ ’ , ‘ ’

결재권자가 문서관리카드의 내용을 승인하여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에 기하여 전자문서서명 등을 하는 행“

위 라고 보았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수정의 의사를 명확히 반영한 문서관리카드 열람은 승인의 의사가 반영” . 

되지 않았으므로 결재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수정의사가 . 

담긴 첨부파일을 포함해 열람 버튼을 눌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열람하고 확인하였다는 의사의 표현이 이루어, 

진 것이므로 이 회의록 초안은 결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대법원은 회의록의 경우 개최된 일시. ‘ ’ , 

장소 발언 내용 등 객관적인 내용을 담은 문서로서 일반적인 기록과는 달리 그저 객관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만, 

으로도 충분히 기록으로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심의 판단 결과와는 다르지만 기록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결재. 1·2

와 그 의미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심 심 심의 판단을 종합하면 현재 한국에서 기록의 성립은 결재자의 결재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며 그러한 1 , 2 , 3 , 

결재는 해당 기록의 내용을 승인하여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에 기반해 이루어지며 단 객관적인 내용의 확인, 

만을 필요로 하는 회의록과 같은 기록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했다는 증명만으로 기록이 성립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 내용을 기초로 본다면 공공기록물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폭넓은 기록의 정의와. 

는 달리 공공기록물법상 기록의 범위가 사법적 쟁점이 될 경우 결재를 득하였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할 수 없는 

다양한 유형의 기록은 현재의 법 체계 안에서는 기록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현실은 필연적으로 . 

폐기 금지 제도의 실제 적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접수한 모든 기록이 적절히 등록되고. ‘ · ’ , 

기록관 등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되어 관리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 공공기록물법의 취지와 달리 결재 여부

를 기록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는 현실은 폐기 금지 제도 위반이 실제로 법적 쟁점이 될 경우 공공기록물법의 

취지와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한편 기록관리 관련 법령과 별도로 형법 제 조제 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141 1 “「 」 

기록 등 특수기록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

있다 형법 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는 공공기록물법의 기록물 정의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판례에서도 . ‘ ’ . 「 」

10) 사건의 간단한 경과는 다음과 같다 년 월 일 월 일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조 당시 비서관은 년 월 일  . 2007 10 2 ~10 4 , 2007 10 9○○ 

지원시스템 문서관리카드를 통해 회의록 초안을 생산하고 결재권자인 대통령에게 상신한다 같은 해 월 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e . 10 21

지원시스템을 통해 회의록 초안을 열람하고 상세한 지시사항을 적은 파일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검토의견을 붙여 회의록 초안 e ‘ ’ , hwp , 

내용에 대한 수정 보완을 지시한다 또한 보완 후 국정원에 보내고 지원에서는 삭제하라고도 지시한다 이후 조 비서관은 . ‘ , e ’ . ⋅ ○○ 

국정원과 새로운 대화록을 작성하고 지원 셧다운 이후인  년 월 일 회의록 수정보고 라는 이름의 메모보고를 대통령에게 , e 2008 2 14 ‘ ’ ‘ ’

보고한다 이후 임기 말인 초안 대화록 문서관리카드를 지원시스템에서 삭제하고 대통령에게 보고된 메모보고 는 대통령기록관으. e , ‘ ’

로 이관되지 않는다 이후 포기 발언 등이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면서 당시 새누리당 영토주권포기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 ‘NLL ’ , ‘ ’ 

은 대통령기록관에 보존 중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였지만 대통령기록관에서 해당기록 원본을 찾지 못하고 , 

대화록 실종을 발표한다 이후 검찰은 수사 끝에 비정상적 방법으로 기록이 삭제되었다고 판단하고 년 월 백 전 실장과 ‘ ’ . , 2013 11 ○○ 

조 전 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긴다 이철환 조영삼( , , 2021,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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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생기기 이전의 서류나 정식 접수 및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 결재 상신 과정에서 , , 

반려된 문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미완성의 문서라고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앞에서 언급한 남북대화록 삭제 사건 등 다양한 기록 폐기와 관련된 재판은 공공기록물법상

의 무단폐기 조항 위반과 함께 형법 제 조 위반을 함께 판단하고 있다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가 기록의 141 . ‘ ’「 」 

범위와 정의 등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 기록의 폐기 방지와 관련하여 반드시 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월성 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 삭제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명이 형법 제 조 ‘ 1 ’ 3 141「 」 

제 항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 있었다 이 판례를 통해 공용전자기록손상죄의 적용례와 1 . 

기록 폐기 방지의 관련성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문 도 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2024.5.9., 2024 1606)

다.11)

대법원은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에 대한 무죄의 이유로 단순히 공무소에 있는 전자기록을 삭제 폐기하는 행위 ·

전부를 공용전자기록손상죄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공무의 보호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자료의 삭제 행위, 

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공무원이 업무상 참고하기 위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전자장치에 개별적, “

으로 수집 보관해 둔 전자기록 은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 

또한 산업부는 공공기록물관리법 등에 의해 공공기록물로 분류될 만한 중요문서에 관한 전자기록은 온나라 시스“

템 등 문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산업부 차원에서 보관 관리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했으며 이들 공공기.” , “

록을 생산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한 개인의 자료는 공용전자기록으로 보관 관리했다거나 그러한 필요가 있었·

다고 볼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했다 즉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의 경우 법령에서는 죄의 적용 .” . ,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지만 기록 폐기와 관련된 판례에 따르면 업무관리시스템 등에 의해 기관에서 공식적으, 

로 등록한 기록에 대해 공무소에서의 효용 가치를 인정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이메일. ,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각종 의사소통 기록 데이터 등의 경우 법의 적용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재판과정에서 , , 

공무소에서의 효용가치가 인정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또한 형법 의 경우 공용전자문서의 손상 이후 . 「 」

사후적으로 죄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기록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록물법상 

폐기 금지 조항 등과는 그 목적이 같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법령과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국가적 사건에 대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온전한 기록을 , 

남긴다는 목적을 갖고 있는 현행 공공기록물법상의 폐기 금지 제도는 결재받은 소수의 공식적 기록물만을 대상으‘ ’

로 한정할 수밖에 없다 이와 별개로 공무소에서의 공용전자문서손상 등을 처벌하고 있는 형법 제 조에 . 141「 」 

따른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의 경우도 판례를 살펴보면 죄의 대상이 되는 공용서류 등에 대해서는 폭넓게 인정하, 

고 있지만 공공기록의 참고자료로 공용서류를 판단하는 경우 업무관리시시스템에 등재된 공식 기록만을 그 대상, 

으로 한정하여 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행 체계에서 공공기록물법상의 폐기 금지의 대상 자체. 

가 되지 못하는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각종 중요 정보에 대한 폐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 

까닭이다.

11)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감사원은 년 월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 . 2019 10 1

의 배임 행위에 대한 감사를 개시했다 감사원은 같은 해 월 산업부가 한수원의 월성 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 감사. 11 1

하기 위해 산업부에 월성 호기 조기폐쇄 관련한 내부 보고자료 등 일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월성 호기 조기폐쇄' 1 ' . 1

를 포함한 탈원전 정책 수립 및 추진을 담당한 씨 등은 산업부가 한수원의 월성 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관련해 영향을 A 1

미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중간보고나 내부 협의 자료 등을 삭제하고 감사원에 그와 무관한 일부 자료만을 제출하기로 공모한 뒤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 공문에도 불구하고 월성 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 중 일부만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씨는 년 월 1 . C 2019 12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 침입해 직원 에 있는 월성 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도 있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 PC 1 . 

심은 이들의 감사원법 위반 및 전자기록 손상 일부 혐의에 유죄로 판단해 씨에게 징역 년에 집행유예 년을 씨와 씨에게는 1 A 1 2 , B C

징역 개월에 집행유예 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다8 2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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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록물 폐기 금지 제도 도입 배경 및 한계점 2.2.2 

그렇다면 한국에 현행 기록물 폐기 금지 제도는 어떤 배경과 취지에서 도입되었을까 한국의 기록물 폐기 금지 ? 

제도는 년도 국기록관리혁신 결과 보고서에 따라 미국의 처분동결 제도를 참고하여 도입된 것이다 공공2017 T/F . 

기관의 기록은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기관별로 보존기간을 책정하고 각 기관의 기록관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는 방식인데 중요 기록의 임의 파기로 인해 진실 규명이 지체되거나 역사적 기록이 사라지, 

는 사례들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년 세월호 참사를 전후로 정부의 위기대응과 기록관리 부실. 2014

에 대한 문제제기가 연이어 대두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영포빌딩 대통령기록물 유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 , 

따른 청와대 및 부처 문건 유실 논란이 발생하는 등 국가적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기록의 폐기 통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전 년간의 기록관리 폐단을 개선하고자 범정부 차원의 혁신을 . 2017 9

추진하였고 그 일환으로 년 행정안전부 산하에 국가기록관리혁신 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2017 ‘ T/F’

심성보( , 2020).

비슷한 시기 기록학계와 기록전문가들도 활발히 연구와 제언을 내놓았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현문수. (2017)

와 설문원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들 연구는 기록의 평가 폐기 절차를 재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일시적(2018) . · , 

으로 폐기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부당한 기록 폐기로부터 국민의 알 권리와 기관의 책임성을 

지키자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러한 학계와 실무 전문가들의 논의 그리고 년 의 검토를 . , 2017 T/F

바탕으로 정부는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하여 현행 기록물 폐기 금지 제도를 입법화하였다 행정안전부는 년 , . 2018

공공기록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회적 사안과 관련된 기록물의 폐기를 방지할 법적 , “

근거가 미비 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록물 폐기중지 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결국 해당 ” , ‘ ’ . 

법률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여 년 월 일 공포되고 년 월 일부로 시행되었다 개정법은 공공기, 2019 12 10 2020 6 4 . 

록물법 제 조의 에 기록물의 폐기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일정 요건하에 공공기관27 3 ‘ ’ , 

이 보유한 기록의 폐기를 일정 기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한국의 기록물 폐기 금지 제도는 미국의 처분동. , 

결 개념을 참고하여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진실 규명 및 책임자 처벌에 필요한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

로서 년에 제도화된 것으로 이는 당시 국가 기록관리 혁신의 대표적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2020 , .

그 결과 표면적으로는 미국 의 처분동결과 유사한 법적 장치를 갖추게 되었으나 현행 한국 제도에는 NARA , 

미국과 같은 사법적 증거개시 절차가 부재하기 때문에 실제 운용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냈다 한국의 사법 . 

시스템은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미국식 증거개시 제도가 민 형사 소송 절차에 도입되어 있지 않으며· , 

사실상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힘들다.12) 따라서 한국의 경우 민사소송법 이나 형사소송법 에 상대방으로 「 」 「 」

부터 광범위한 증거제출을 강제하는 증거개시 단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민사소송에서는 필요한 자료에 대해 증거. 

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자료를 강제로 제출토록 하는 수단이 부족하다, . 

더욱이 소송의 상대방이 국가기관 등인 경우는 사건의 증거가 되는 기록을 확보하는 것은 더욱 요원하다 수사권을 . 

갖고 있는 경찰이나 검찰이 영장을 통해 압수수색 하는 것이 피의자나 관련 기관의 기록을 확보하는 거의 유일한 

증거확보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기록물법상의 폐기 금지 조항은 오로지 국가기록원 등의 . 

행정조치에 의해 촉발될 뿐 개별 소송당사자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

현행 기록물 폐기 금지 제도는 주로 국가기록원이 전문성과 독립성에 기반해 사회적으로 중대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한해 발동되도록 법제화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외부에서 이슈화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구가 

12) 다만 제 대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정치 사법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21 ‘2. [ / ] K- ’

에서 공약의 이행 방법으로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증거개시제도 도입으로 민생 인권친화적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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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국가기록원에서 폐기 금지를 결정하는 구조이다 그 결과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 , 

한 유형의 기록이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되기 전에 폐기되는 것을 사전에 막는 데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 법적으. 

로 모든 공공기록은 보존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임의로 폐기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기관 내에서 어떤 기록을 , 

관리 대상 이를테면 결재문서 외의 비공식 기록 의 파기 등 으로 식별하여 관리하는지 국가기록원에서 일일이 ( , ‘ ’ )

인지하기 어렵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나 내부고발 등의 경로가 있지 않는 한 중요한 기록이 등록되지 않고 . , 

기관 내부에서 임의로 폐기되더라도 외부에서는 알기 어렵다 설령 나중에 문제가 불거져 국가기록원에서 폐기 . 

금지 결정을 내린다 해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기록은 폐기 금지 대상으로 식별되기 어렵다‘ ’ .

다시 말해 국민은 최근 일어난 국가적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관련 기관의 광범위한 기록 폐기 를 , ‘ ’

막는 것을 폐기 금지 제도로 인식하고 있지만 기록이 이관되기 이전 단계의 기록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대와 ‘ ’ , 

달리 폐기 금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국가기록원은 통상적으로 기관에서 보존기간이 만료되어 . 

이관 대상이 되거나 폐기를 신청한 기록을 심의할 때야 비로소 그 존재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아직 보존기간이 . 

남아있는 기록의 경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면 기관 내부에서 계속 관리될 뿐 국가기록원의 통제권 밖에 , 

놓이게 된다 앞서 년 법 개정 당시 국가기록원은 폐기 금지 조치는 보존기간 만료 도래 기록물에 취하는 . 2020 “

조치 라는 점을 강조하며 보존기간이 남아있는 기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폐기 금지 결정이 불필요하다고 설명” , 

한 바 있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예상치 못한 조기 폐기의 위험을 간과한 측면이 ( , 2025). 

있다 실례로 년 말 비상계엄 문건 사건에서 시민사회는 사건 발생 직후 관련 기록의 폐기를 막아달라고 . , 2024

요구했지만 국가기록원은 해당 기록들의 최초 보존기간 만료가 년 월 일 이후이므로 아직 폐기 금지 , “ 2026 1 1

조치가 필요 없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그 사이 일부 기록이 파기되었다는 의혹이 .” ( , 2025). 

제기되었고 결국 사건 발생 여 일 만인 년 월에야 국가기록원이 뒤늦게 해당 기록들에 폐기 금지를 결정, 40 2025 1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 사례는 현행 제도의 대응 속도와 범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즉 공공기록물법. . , 

상 폐기 금지 조항은 적시에 발동되더라도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개별 국민이나 소송 당사자가 기록물 폐기 금지 제도를 직접 활용할 길이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예컨대 일반 시민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특정 정부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자료가 이미 . , 

폐기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면 현행 제도로는 청구인 입장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할 방안이 없다 국가기관에 . 

대해서도 광범위한 증거개시 제도가 적용되는 미국에서는 정보자유법 에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

따른 청구와 별도로 소송을 통해 상대방 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강제로 확보할 여지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행정소송, 

을 하더라도 법원이 증거보전 명령으로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다 결과적으로 증거개시 . 

제도의 부재는 폐기 금지의 실효성 약화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기록물 폐기 금지 제도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 

사후적으로 큰 사건이 된 경우에만 작동하고 작동되더라도 기록의 성립 문제와 연관되어 생산기관에서 보유 중인 , 

기록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기록인지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렵기에 폐기 금지가 발동되기 어렵다( ) .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기록물법 제 조의 에 따른 폐기 금지 위반을 사유로 제 조의 벌칙 조항을 27 3 50

적용할 경우 현재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결재받은 기록만이 폐기 금지의 대상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철환 조영삼( , , 2021, 47).13) 결과적으로 이러한 협소한 기록의 범위가 실제 재판 과정 등에서 적용되고 있는  

현실은 국가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사 등의 필요성을 이유로 도입된 폐기 금지 제도의 도입 

13) 대법원은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청와대 내부 문건 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을  2013 6 2015 1 17

받는 피고인에 대한 판결 도 에서 사본자체를 원본과 별도로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없으며 원본이나 전자파일 이외에 (2016 7104) ‘ ,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 그것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 , ‘ , 

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 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은 일관되게 형벌법규의 해석이 매우 엄격하게 죄형법정주의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함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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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기록물 폐기 금지 제도에 더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의 수사 등을 위해 필요한 . 

다양한 유형의 기록 및 정보를 지정하여 폐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이유다 또한 앞서 . 

살펴본 것처럼 폭넓게 문서의 폐기 등을 처벌하고 있는 형법 상 규정이 존재하지만 이관되기 이전의 중요 , 「 」

기록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에 중요기록의 보존을 위한 제도로 기능할 수는 없다 미국의 사례처럼 .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시사점 도출2.3 

한국의 기록 성립 요건과 비교해 봤을 때 미국의 기록관리 체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공공기록물법. , 

에서 추상적으로 기록을 정의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미국의 경우 기록의 정의를 연방법뿐만 아니라 하위의 연방규

정에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둘째 현실적으로 결재받은 기록만이 기관의 공식 기록으로 인정되고 있는 . , 

한국의 현실과 달리 미국은 기록뿐만 아니라 비기록 자료에 대한 정의와 연방기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미국은 매체와 상관없이 승인 의견 요청 조치 권고 후속조치 등 업무적인 목적으로 배포된 초안 . , , , , , 

및 메모도 기록관리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넷째 기록의 성립 요건 등에 대해 국가기록원장이 개입할 여지가 . , 

거의 없는 한국에 비해 미국은 기록과 비기록 자료의 구분이 어려울 경우 기록으로 간주하여 관리해야 하며 기록, 

의 성립 여부를 국립기록관리청장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기록 성립 요건은 한국 공공기관의 기록 생산 환경을 기반으로 문서 처리의 절차적인 측면과 

매체 유형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문서 처리 절차를 기준으로 결재 대결 전결 포함. , ( , )

가 완료된 문서뿐만 아니라 기안자가 승인 또는 의견 요청을 목적으로 검토자 및 협조자에게 배포하거나 기안자의 , 

초안에 대해서 검토자 또는 협조자가 열람하는 경우에도 기록으로 성립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은 업무적. 

인 목적으로 배포된 초안 및 메모도 기록관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매체 유형 측면에서 미국이 . , 

한국보다 관리 대상 매체가 훨씬 더 광범위하다 미국의 경우 한국에서 기록관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문서. , , 

도서 간행물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행정박물 웹기록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행정정보 데이터세( ), , , , , , , , , 

트뿐만 아니라 전자파일 이메일 전자메시지 업무노트 메모 민간의 협업 플랫폼 등 다양한 매체 유형도 기록으, , , , , 

로 인정한다 미국은 형식이나 특성에 관계없이 연방기관에서 작성 또는 수신한 모든 정보에 이메일 채팅 문자 . ‘ ’ , , 

등의 전자 메시지 달력 전자 파일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 .

아래의 그림은 미국과 한국의 기록 성립 요건을 절차적 측면 그림 과 매체 유형 측면 그림 에서 (< 2>) (< 3>)

비교한 것으로 미국의 관리 대상 기록의 범위가 한국보다 훨씬 폭넓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미국에서 . 

정의되는 기록의 범위가 한국보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기록처분일정표에 따른 공식적인 기록 폐기 절차를 유예시, 

키는 미국의 처분동결 제도가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는 한국의 폐기 금지 제도보다 정부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 ’ ‘ ’

실효성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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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기록 성립 요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앞서 논의했듯이 지난 년 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 2014 ‘

결정할 최종 권한을 국립기록관리청장에게 부여하고 그 결정이 모든 연방기관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도록 연방기’ , 

록법을 개정했다는 사실이다 개정 이전에는 책 서류 사진 기계 판독 가능한 형식. , , , (machine-readable formats) 

등 정보가 저장되는 매체 를 중심으로 기록을 정의하였는데 전자기록 디지털 문서 이메일 이 ‘ (physical media)’ , ( , )

급증하는 환경에서 어떤 디지털 데이터가 기록으로 간주되는지 기록관리 규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지속

되었다 이로 인해 연방기관마다 관리 대상 기록에 대한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기록이 . 

아니라며 관리를 회피하는 등 기록의 모호한 정의로 인해 기록관리에 허점을 만들고 그 결과 정부 활동의 투명성, 

과 책임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이에 미국은 기록의 정의를 기록의 실질적 정보 내용. ‘ (recorded information 

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기록된 정보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itself)’ ‘ (recorded information)’ , 

국립기록관리청장에게 기록의 정의에 대한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Congressional Research 

그 결과 년 월 일 하원의원의 과반을 훌쩍 넘는 명의 찬성으로 하원에서 통과되고Service, 2014). , 2014 1 14 420 , 

월 일 상원의원의 만장일치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었다9 10 (Congress.gov, 

이는 연방정부 기록관리 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안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의 초당적 공감대2014). 

가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세월호 침몰 비상계엄 등 역사적 증거가 되는 기록과 정보가 공공기록으로 생산 관리되지 않는다는 시민사회의 , ·

비판은 그만큼 한국의 기록 성립 요건과 관리 대상 기록의 범위가 매우 협소하며 한국의 기록관리 체계가 국민의 , 

그림 문서 처리의 절차적 측면에서 한미 양국의 기록성립 요건 비교< 2> 

그림 매체 유형적 측면에서 한미 양국의 기록성립 요건 비교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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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중요한 기록이 관리되지 않는 이유는 기록물로 . ‘ ’

생산하여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관리되는 기록의 폐기를 사후적으로 중지하는 폐기 금지 제도의 문제‘ ’ 

가 아니라 한국의 행정역사 문화 환경 관련 법 규정의 미흡 법원 판례 보존 중심의 기록관리 체계 등의 원인으, , , , , , ‘ ’ 

로 애초에 중요한 기록이 공공기록으로서 공식적인 관리 대상의 범위에 제외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 역사적 증거가 공공기록으로서 생산 관리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기록관리 사례를 참고하여 ·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공공기록물법상 기록의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 ‘ ’ , 

기록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에 대해 규정해야 한다 둘째 긴급하게 관리가 필요한 정보를 기록으로 지정할 수 . , 

있는 권한을 기록물관리기관에 부여해야 한다 셋째 기존에 나열식으로 구성된 기록물 생산의무 제도를 보완하. , ‘ ’

여 기록 생산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절차와 권한에 대해 규정해야 한다.

기록 성립 요건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3. 

공공기록물법상 기록물 정의 재설정3.1 

한국의 기록 성립 요건 확대를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법령상 기록의 정의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다 현행 . 

공공기록물법상 기록물 정의는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벌칙 조항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 , 

그 결과 판례에서도 주로 결재를 득한 문서에 한해 기록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기록의 정의를 .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는 주체 공공기관 목적 조직의 기능과 업무 방법 생산 또는 접수 대상 모든 형( ), ( ), ( ), (

태의 기록정보 자료 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본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포괄적인 기본 정의에서 더 나아가 조직의 기능과 업무 생산 또는 접수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에 , , 

대한 보다 세부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조직의 기능과 업무는 법률과 법률에서 위임한 각종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 ‘ ’

운영 과정에서 기록이 생산된다고 정의해야 한다 생산은 내부 검토 과정 기관 내외로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 ‘ ’ , , 

국민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접수는 출처와 관계없이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공유받는 , ‘ ’

행위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 는 형식과 매체에 관계없이 기록으로 생산될 수 있음을 . ‘ ’

밝혀야 한다 아래의 개정안은 조직의 기능과 업무 생산 접수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의 정의에 대한 . ‘ ’, ‘ ’, ‘ ’, ‘ ’

예시 조항이다.14)

14) 사실 법률에 위와 같이 세부적으로 정의에 대한 재정의를 명시하는 것이 다소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치 행정 문화를  . ·

고려했을 때 법률의 포괄적 위임으로 인해 법률의 입법취지와 달리 시행령이 개정되는 사례가 잦음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같은 법에 정의에 대한 재정의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 ) .

기록물 이란 공공기관이 조직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생산 또는 접수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  2. “ ” .

표 법 제 조제 호 개정안< 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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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보다 구체적으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의 유형을 예시로 정의하는 방식은 저작권법 사례를 ‘ ’ 「 」 

참고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 조에서는 저작물에 대해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 4 ‘ ’「 」 

그 예시로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 , , , , ,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나열하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기록으로 생산 접수될 수 있는 매체와 유형을 제시하고 . ·

기록과 정보 생산 환경의 빠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 아래의 . 

개정안은 기록의 매체 및 유형에 대한 예시 조항을 제안한 것이다.

이러한 기록물 정의에도 불구하고 행정 실무 현장에서는 특정 정보가 기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과 기록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이 . , 

기준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소관 기관의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국민에게 공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 

국가적으로 또는 기관 차원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소속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권한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기록으로 간주하여 관리하도록 하거나 기록에 해당하는. , 

지 판단하는 주체에 대한 명확한 권한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부여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록의 해당 여부에 대한 . 

판단이 종료될 때까지 기록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개정안은 이 내용을 정리한 조항의 . 

예시이다.

제 호에 따른 조직의 기능과 업무 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3. 2 ‘ ’ .

가 공공기관 설립 및 운영의 근거가 되는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에 따라 수행되는 행위   . , , , , , , 

나 가목에 따라 위임받은 훈령 지시 예규에 따라 수행되는 행위   . , , 

다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기관운영 계획 또는 행정편람 직무편람 등의 업무편람 및 업무분장에 따라 수행되는 행위   . , 

제 호에 따른 생산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4. 2 ‘ ’ .

가 제도 정책 계획의 수립 및 행정 통계 업무 등의 처리를 위해 기록정보 자료를 작성하여 검토 회의 보고 의견 제출 및    . , , , , , , , 

수렴 협의 승인 등을 하는 행위, , 

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이 업무를 목적으로 소속 기관의 구성원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 기록정보 자료를 작성하여 공유   . , 

배포 지시 등을 하는 행위, 

다 국민을 대상으로 기록정보 자료를 작성하여 고시 또는 공고하거나 지도 청문 처분 인허가 계약 과징 행정강제 등의 행정작용    . , , , , , , 

등을 하는 행위

제 호에 따른 접수라 함은 개인 단체 공공기관 등 그 발송처와 관계없이 대면 방문 우편 또는 전자적 방식 등으로 기록정보   5. 2 ‘ ’ , , , , 

자료를 열람 수령 취합하거나 전달 공유받는 행위를 말한다, , , .

제 호에 따른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라 함은 형식에 관계없이 종이 필름 인화지 등의 물리적 매체 또는 전자파일 등   6. 2 ‘ ’ , , 

디지털 방식으로 작성 및 저장되는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

표 법 제 조제 호 내지 제 호 개정안< 2> 3 3 6

제 조의 기록물 매체의 예시 기록물로 생산 및 접수될 수 있는 형태 또는 매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3 2( ) .

비전자기록물 메모 문서 대장 카드 간행물 시청각류 행정박물류 등  : , , , , , , ① 

전자기록물 전자파일 전자메일 전자메시지 문서 간행물 시청각류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 , , , , , , , , , ② 

협업 플랫폼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표 법 제 조의 개정안< 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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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대상 기록물 지정 제도 신설 및 기록물 폐기 금지 제도 보완3.2 ‘ ’ ‘ ’ 

미국의 연방기관에서 보유 중인 기록은 증거개시 제도 기반으로 법원이나 기관 내 법무부서의 보존명령에 따라 

처분을 동결하고 로 이관된 기록물에 대해서는 에서 직접 처분동결을 하게 되는 구조임을 앞서 살펴보, FRC NARA

았다 반면 한국은 미국의 처분동결 제도를 차용하여 폐기 금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증거개시 제도가 없는 . ,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기록으로 등록 관리되지 않는 유형의 정보는 애초에 처분동결 또는 폐기 금지할 수 없다는 · ,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도 앞서 확인한 바 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뿐만 아니라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 

공식적인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다양한 기록과 정보에 대한 관리 기준 설정 및 처분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는 ‘ ’ 

것이 현실이다 즉 증거개시 제도가 부재한 한국의 법제 및 행정 현실에서 매체의 특성과 관계없이 다양한 기록과 . , 

정보를 공공기록의 공식적인 관리 대상 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과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법 제도로 보장할 ‘ ’ ·

필요성이 있다.

첫째 국민의 권익 보호 및 역사적 진실의 실체 규명이 필요하거나 각급 기록물관리기관의 전문성에 따라 역사, , 

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특정 기록과 정보를 관리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중앙기록물관리‘ ’ 

기관의 장에게 부여해야 한다.15) 더불어 조사기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원 국회 등 헌법기관의 요청이 있을  · ·

경우에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둘째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행정 투명성 보장을 . , 

위해서나 각 공공기관의 필요에 따라 각급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 , 

대통령기록관 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관할하는 공공기관 및 소속기관의 관리 대상 기록을 지정할 수 있어야 )

한다 셋째 관리 대상 기록 지정권자 이하 지정권자 는 지정 대상 지정 사유 관리 방법 등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 , ( , ) , , 

고 통보받은 기관은 관리 대상 지정 기록의 파기 훼손 위조 변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 조치를 의무화하여, , , , 

야 한다 또한 해당 공공기관이 관리 대상 지정 기록을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지 지정권자가 현황조사 또는 .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기록은 지정 . , 

권한을 가진 기록관리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공공기관이 폐기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지정 권한을 실행한 기록,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관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관리 대상 기록의 . 

지정은 기록의 생산 단계에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공공기록물법 제 장 기록물의 생산 중 제 조 기록물 4 ‘ ’ 16 (

생산의 원칙 다음에 제 조의 로 신설하는 것이 적절하다 아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록물법 개정안의 ) 16 2 . 

예시이다. 

15) 단 헌법상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분립 기준에 상충할 수 있으므로 헌법기록물관리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 , , , , 

하다.

제 조의 기록물 여부의 판단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 조의 기록물 정의에 따라 기록물과 기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3 3( ) 3① 

자료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제 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소관 기관의 기록물과 기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에 대한 세부 기준을   1② 

수립하여 고시 또는 공고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그 기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장은 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특정 자료의 기록물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록물로 간주하여 관리하거나   1 2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제 항의 요청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 여부를 통보하기 전까지 해당 자료의 자체 이동  3 , ④ 

파기 삭제 등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4 .⑤ 

표 법 제 조의 개정안< 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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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 이외에 사법부와 입법부에 지정권한을 부여하는 까닭에 대해 부연 설명할 필요

가 있겠다 년 국가기록관리 혁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수사나 소송 감사 등의 필요로 법원 수사기관. 2017 , “ , , , 『 』 

감사기관이 요청하는 대상 국가적인 조사나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안이거나 다수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 , 

있는 사안 이해관계집단이나 개인의 권익 보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으로 처분동결 대상을 , ”

구체화 및 제도화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국가기록원 이에 장에서 살펴본 미국의 증거개시 제도와 ( , 2017, 68). 2

같이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한 기록 처분동결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역시 공공기록물법 내에 처분동결

의 주체를 현행 수사기관 및 조사기관에서 사법부인 법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 

바와 같이 호주의 경우를 보면 외부의 조사위원회 구성과 의 처분동결이 연동되어 발동되는 사례를 확인할 NAA

수 있다 이서영 김유승 이에 안 제 조의 제 항에 사법부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 , 2024). 16 2 1 「

률 에 따라 국회에 구성되는 조사위원회에도 그 권한을 줌으로써 주요 기록에 대한 처분동결 요청 권한을 입법부」

에도 부여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으로써 현재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 

있는 기록 처분동결 권한을 사법부 입법부 등 주요 권력기관에 분배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

다만 제 항 제 호의 경우에는 지정 요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청 사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1 2 . 

민사소송법 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한 증거보전만 존재하고 일반적인 증거보전 의무 및 증거인멸 제재에 대한 , 「 」

규정이 없다 즉 민사소송법 제 조 및 제 조에 증거보전 신청 제도가 있지만 이는 개별 사건의 당사자가 . , 375 379「 」 

특정 증거를 지목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작동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 조에서는 한쪽 . 344「 」 

당사자가 가지고 있거나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문서에 대해 법원이 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명령 전에 , 

공공기관에서 보유 중인 문서가 폐기되는 경우 그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관리 대상 기록으로 . 

지정되어 폐기 금지 조치가 선행되면 문서제출명령의 실질적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법원의 . 

관리 대상 기록 지정 요청권은 민사소송에서 증거인멸 방지 및 충분한 입증기회 보장을 위한 장치로 기능하며, 

제 조의 관리 대상 기록물의 지정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역사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이거나 국민의 권익 보호 및 역사적 16 2( ) ① 

진실의 실체 규명 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관리 대상 기록물을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다만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소관 . , 

기록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   1. 

민사소송법 제 조 제 조 제 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 조에 따른 법원의 증거보전 문서제출명령 등 재판상    2. 375 · 379 · 344 184 ·「 」 「 」 

결정에 근거한 법원의 요청 이 경우 소송과 직접 관련되고 공정한 재판의 실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로 (

한정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요청   3. 4「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통령기록관을 포함한다 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한   ( )② 「 」

경우 관할 공공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관리 대상 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제 항에 따라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기록물의 폐기훼손위조 및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1 · ·③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물리적 전자적 보존 조치를 시행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분류 편철 등을 · , , ,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록물의 보존 조치 결과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 및 제 항 각 호의 요청기관에 . 1

보고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제 조에도 불구하고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기록물을 폐기할 수 없으며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정하는   27 , ④ 

바에 따라 이관하여야 한다.

관리 대상 기록물 지정한 기관의 장은 관리 대상 지정 기록물의 관리 현황에 대한 현황조사 및 또는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 ⑤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그 밖에 관리 대상 기록물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표 법 제 조의 개정안< 5> 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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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실심 충실화를 도모하는 민사소송법 입법 취지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 

한편 형법 의 경우 제 조는 당사자가 아닌 타인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만 처벌 가능하므로 피고인이 , 155 ‘ ’「 」

자신의 증거를 폐기하는 경우 미비점이 발생한다 이에 수사기관 중심의 증거 확보 구조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 . 

따라서 재판 중에 새롭게 중요성이 드러난 공공기록에 대해 재판부가 즉시 관리 대상 기록 지정을 요청하여 폐기를 

막음으로써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재판 도중 어떤 행정기관 문서의 존재가 밝혀졌는. 

데 그 문서가 기록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재판부가 국가기록원에 관리 대상 기록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함, 

으로써 증거를 보존하고 향후 재판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형사소송법 상의 증거조사권과 결합. 「 」

되어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는 피고인 측의 방어권 보장과도 관련된다. . 

형사소송법 제 조에 증거보전 청구 절차가 있지만 이는 주로 증인신문이나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확보에 184 , 「 」 

국한된다 이에 법원이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면 피고인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이 . , 

국가기록원에 전달되어 해당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관리 대상 기록물 지정 제도의 신설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법 제 조의 기록물의 폐기 금지 조항에도 ‘ ’ 27 3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법제화되면 안 제 조의 에 따라 선제적으로 관리 대상으. , 16 2

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기록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에 대해서도 폐기 금지 조치를 함으로, 

써 중요한 기록이 멸실될 위험성을 이중으로 방지하게 된다 다만 폐기 금지 기록물에 대한 현황 점검 및 관리 . , 

실태 조사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폐기 금지가 발동된 몇몇 사례를 보면 폐기 금지 요청을 받고도 . 

국가기록원에서 늑장 대응하는 사례를 여러 차례 접할 수 있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법 제 조의 제 항 각 호에 . 27 3 1

따른 기록물 폐기 금지 요청에 대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일 이내에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을 하지 10

않는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폐기 금지를 요청한 기관에 해당 사유를 일마다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10

등의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기록물 생산 의무 제도 보완3.3 ‘ ’ 

현행 공공기록물법의 기록물 생산 의무 제도는 기록의 생산 시점 이전에 특정 사업 행위 공직자 등에 대해 ‘ ’ , , 

기록의 생산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공공기록물법 제 조에 따르면 조사 연구 검토서 회의록 시청각 기록 . 17 · , , , 

등에 대해 공공기관의 생산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의미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록을 생산해야 할 대상이 . 

시행령 단계에서 구체적인 기록의 특정 없이 나열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이 포괄하는 범위가 중앙행정기관 , 

중심으로 맞춰져 있다 또한 생산 의무 대상을 부여하는 권한이나 절차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없어 제도의 취지가 .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16) 아래의 표는 시청각 기록을 제외하고 문서 형태를 중심으로 한 현행  

16) 물론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에 그 밖에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조사 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를 기록물로   17 1 6 ‘ ·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생산되는 기록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그 현황을 확인할 방법’ , 

이 없다 심지어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규정의 경우 회의록 . 18 1 9 ‘ ’ 

제 조의 기록물의 폐기 금지 등의 후속조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기록물의 폐기 금지 조치 27 4( ) 27 3 2①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공공기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한 기록물관리 현황조사 또는 점검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조의 제 항 각 호에 따른 기록물 폐기 금지 요청에 대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일 이내에 기록물 폐기 금지   27 3 1 10②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폐기 금지를 요청한 기관에 해당 사유를 일마다 통지하여야 한다10 .

그 밖에 기록물의 폐기 금지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표 법 제 조의 개정안< 6> 2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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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법의 조사 연구 검토서 회의록의 생산의무 대상과 그 범위를 정리한 표이다· , , .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 구현을 위한 공공기록물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현행 생산 의무 ‘ ’ ‘

기록물은 대상을 나열하기보다는 공공기관별로 그 대상을 지정하고 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권한을 규정함’

으로써 실제 행정 영역에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방안으로 민관협치의 관점에서 기록관. ‘ ’ ‘

리 행정을 견제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관련 회의체에 생산 의무 대상 기록을 정하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 

그 첫 번째 회의체는 공공기록물법 제 조에 따라 국가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기록물관리 표준의 15 , 

제정 개정 및 폐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의 협력 및 협조 특수기록관의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 시기 연장 승인· , , , 

비공개 기록물의 비공개 기간 연장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등을 심의하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 17)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각 공공기관, , , , , 

에서 운영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18)가 그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가 국가적 단위의 생산 . ‘ ’ 

의무 대상 기록을 지정한다면 각급 기관의 기록물평가심의회는 기록의 선별과 평가라는 관점에서 세부적인 기록, 

의 생산 의무 대상을 지정하고 관리 감독을 실행해야 한다 아래는 공공기록물법상 기록 생산 의무 부여 권한을 · . 

보완한 개정안의 예시이다.

작성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권한 주체도 불명확하다.

1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현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 」

제공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 조정 협의하는 등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문위원회로 분류되어 있다, , , ’ .

18) 현행 기록물평가심의회는 기록의 차 평가인 폐기에 그 기능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한계가 있으므로 각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정책  2

및 수립이라는 관점에서 기관별 기록관리위원회 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기록관리위원회가 수립한 정책과 계획이 기관별로 ‘ ’ . 

수행될 수 있도록 자체 실행계획 및 집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기록관리위원회와 기관별 기록관리위원회가 유기적인 관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구분 기록물 생산 의무 대상 대상 기관

조사·

연구·

검토서

호1 법령의 제정 개정· 중앙행정기관

호2
조례의 제정 개정·

지방자치단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변경

호3 정책 및 제도의 계획 수립 시행 변경, , 중앙행정기관

호4 국제기구 외국정부와의 조약 협약 협정 의정서, , , , 중앙행정기관

호5
총사업비 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억 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500 300 중앙행정기관/

일부 지방자치단체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지능정보화 과학기술 연구개발 등의 사업200 , , 

호6 그 밖에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생산할 필요가 있다는 인정하는 사항

회의록

호1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중앙행정기관

호2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중앙행정기관

호3 주요 정책 관련 차관급 이상의 회의 중앙행정기관

호4 정당과의 업무협의 관련 차관급 이상의 회의 중앙행정기관

호5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운영하는 회의 전 기관

호6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는 회의 지방자치단체

교육장 및 교육감이 참석하는 회의 교육청

호7
공공기관의 장이 참석하는 회의 공공기관

대학교의 장이 참석하는 회의 대학교

호8 조사 연구 검토서 작성 대상에 대한 국장급 인 이상 참석 회의· · 3 중앙행정기관

호9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표 생산 의무 대상 기록물의 대상과 범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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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4. 

미국의 기록 처분동결 제도는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의 당사자가 재판 이전부터 상대방에게 관련된 정보나 증거자

료를 요구하고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개시 제도를 기반으로 연방기관에서 보유 중인 기록의 처분을 중지하는 기록관

리 제도이다 소송 당사자 또는 기관은 상대방이 요구한 정보와 증거자료로 법적 정당성을 증명해야 하므로 해당 . 

자료의 보유 및 관리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곧 기록관리의 필요성과 직결된다 또한 미국은 연방법, . 

에서 기록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도 구체적인 기록의 범위를 연방규정으로 기술하고 기록처분 일정에 , 

세부적인 기록의 유형을 설명하며 기록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을 국립기록관리청장에게 부여함으로써 관리 , 

대상 기록 여부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권한에 따라 미국 는 이메일뿐만 아니라. NARA , 

전자메시지 협업 플랫폼 업무노트 메모 전자파일 등 다양한 매체에서 생산되는 정보가 관리 대상 기록이 될 , , , , 

수 있도록 지침을 발행하여 연방기관이 이에 따라 기록관리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공하고 있음을 

본문에서 확인했다.

반면 한국은 증거개시 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미국의 처분동결 제도만 도입하여 기록관으로 이관 또는 이관될 , 

기록을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폐기하는 절치를 중단시키는 폐기 금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 

기록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 영역에서 강조하는 기록 및 정보가 정부의 행정 관습과 공공기록물법 및 유관 법규에 

대한 사법부 판단 등으로 인해 애초에 공식적인 기록으로서 관리되지 못한다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점이다 미국과 . 

한국의 상이한 행정 문화와 기록관리 환경의 차이를 고려할 때 현행 기록 폐기 금지 제도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안, 

이 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폐기 금지 제도의 한계를 넘어 그 대안으로 공공기록물법 기록물 정의의 재설정 관리 ‘ ’ , ‘

대상 기록물 지정 제도 신설 기록물 생산 의무 제도 보완을 제시하였다 기록의 정의는 포괄적으로 하되 기록을 ’ , ‘ ’ . , 

생산하는 주체 목적 방법 대상 등에 대해 세부적인 정의가 뒤따라야 하며 기록으로 생산될 수 있는 매체를 예시, , , 

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록 여부의 판단에 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중앙기. 

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부여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권익 보호 및 역사적 진실의 실체 규명 등이 필요할 경우 . 

특정 기록과 정보를 관리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정된 기록을 생산한 공공기관은 해당 기록이 파기 또는 폐기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하고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 

기존의 나열식 기록물 생산 의무 제도를 벗어나 기록의 생산 시점 이전부터 반드시 기록으로 생산해야 할 대상을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등 공공기록물법상의 기록관리 회의체가 유연하게 정할 수 있는 권한과 

제 조 주요 기록물의 생산 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제 조에 따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생산하고 17 ( ) 15① 

그 결과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제 조의 에 따른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평가심의회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27 2②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생산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록물평가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생산 의무가 부여된 기록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2 .③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주요 기록물을 직접 생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공기관 또는 관련 행사 등에 소속 공무원을   ④ 

파견하여 기록물을 생산하게 할 수 있다.

표 법 제 조 개정안<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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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법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법률상 기록의 정의가 본 연구가 제안하는 대로 재설정된다면 기록 생산 단계에 이어 기록의 관리 및 평가 , 

체계에 대한 재설계도 뒤따라야 한다 기존에 관리하던 기록의 대상과 범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매체. 

로 기록 생산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존 처리과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또는 기록생산시스템 기, ‘ - - ’ ‘ -

록관리시스템 영구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되는 보존 중심의 관리는 인력 예산 공간 시간 등의 문제로 사실- ’ ‘ ’ , , , 

상 불가능할 것이다 대안은 한시기록과 영구기록 으로 평가기준을 단순화하여 한시기록은 기록의 생산기관 . ‘ ’ ‘ ’ ‘ ’

및 기록생산시스템에서 일정 기간 보유하는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고 영구기록에 해당할 경우에만 기관 간 이관 ‘ ’ , ‘ ’

또는 시스템 간 이관하는 방식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업무분류체계 에 따른 단위과제 중심의 . (BRM)

기록관리기준표 사실상의 문서보존기간표 는 다양한 기록정보를 포괄하게 되므로 보존기간 만이 아닌 기록이 ( ) ‘ ’

생산되는 근거 업무내용 부서 매체 시스템 방식 비공개 대상 등 기록의 맥락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보유기간, , , , , , ‘ ’

을 한시기록 의 범위 안에서 유연하게 기술하는 형태의 기록관리기준서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 ’ ‘ ’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핵심업무가 되어야 한다 한편 기록의 관리 대상 범위가 확대될 경우 기록과 정보의 구분. , 

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기록관리 전문가는 더 이상 기록의 보존자가 아닌 기록정보의 확인 및 . ‘ ’ ‘

제공자로서 그 역할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

한편 관리 대상 기록물 지정 제도는 반드시 존재해야 할 필요조건이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조건은 ‘ ’ ‘ ’ , ‘ ’

아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기록의 정의에 따라 기록 여부를 판단하고 관리 대상 기록을 지정할 수 .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본 연구의 제안을 따르자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그 소속 직원에게 더 높은 , 

전문성과 중립성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는 년 법률 개정으로 어떠한 행정부처. , NARA 1984

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행정기관 으로 승격되어 독자적인 운영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independent agency)’ . ‘The 

로 불리는 국립기록관리청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의회에서 청문회를 열고 인준을 받는 절차를 거치게 Archivist’

된다 이렇게 임명된 국립기록관리청장은 정해진 임기 없이 미국의 대표 아키비스트로서 전문성과 중립성을 발휘. ‘ ’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국가기록원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외청도 아닌 차 소속기관으로 정부가 교체될 . 1

때마다 발생하는 중립성 논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으며 국가기록원장의 경우 행정직 위주로 년마다 ‘ ’ , 1~2

교체되면서 전문성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국가기록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꾸준‘ ’ . 

히 집행해야 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국가기록원이 행정부 내에서 그 위상이 매우 낮다는 한계도 보완되

어야 한다 독립중앙행정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국민. , , 

권익위원회처럼 직속기관으로 그 위치를 승격하여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아니면 최소한 교육부 . 

소속 국사편찬위원회와 같이 사무 인력이 상주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전환하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 ’

할 때이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기록의 증거성과 설명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 설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밑거름이 .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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